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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중국은 정부의 관용적인 방임 정책에 힘입어 2010년 이후 디지털 플랫

폼경제가 급성장해, 2010년대 후반이 되면 미국 다음가는 디지털 플랫폼 

강국이 되었다. 플랫폼경제의 성장은 중국 전체 경제의 성장과 소비자 편

익, 취업 증대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런데 2020년 말부터 갑자기 중국 당국

은 플랫폼경제에 대한 규제 강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이 속에

서 2022년 6월, 14년간 시행되어 온 〈반독점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핵심

은 플랫폼경제에 대한 여러 규율 조항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본 연구는 플랫폼경제에 대한 독점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 〈반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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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우선 II절에서는 2021년 플랫폼경제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이 취해진 배경과 주요 조치를 고찰하였다. 이어 III절에서

는 〈반독점법〉 개정의 경과와 개정된 〈반독점법〉의 체제를 고찰하였다. IV

절에서는 개정 〈반독점법〉의 법 조항 분석을 통해 플랫폼경제에 대한 독점 

규제의 내용을 ①총칙, ②독점협의, ③시장지배지위 남용, ④경영자집중(기

업결합), ⑤법률책임의 강화 파트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V절 

맺음말에서는 ‘강력한 관리감독’에서 ‘상시화된 관리감독’ 및 ‘적극적 발전 

지원’으로 전환한 규제 정책의 최근 변화 추세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중국 반독점법, 플랫폼경제, 독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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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he monopoly regulation of the 
platform economy in China's revised 

〈Anti-monopoly Law〉

Seo Seok-heu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Thanks to the government's permissive policy, China's digital platform 
economy grew rapidly, and by the late 2010s, it had become a digital 
platform powerhouse next to the United States. However, from the end 
of 2020, the Chinese government suddenly changed their policy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the platform economy. In this, the 
〈Anti-monopoly Law〉 was revised in June 2022. The core of the revision 
is the addition of several new regulatory provisions for the platform 
economy.

This study analyzed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ed 〈Anti-monopoly 
Law〉, focusing on monopoly regulation on the platform economy. Section 
II examined the background and major measures taken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the platform economy in 2021. Section III examined the 
progress of the revision and the system of the revised 〈Anti-monopoly 
Law〉. Section IV,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egal provisions of the 
revised 〈Anti-monopoly Law〉, examined the contents of monopoly 
regulation on the platform economy in detail by dividing them into 
①general provisions, ②monopoly agreement, ③abuse of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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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inance, ④operator concentration, and ⑤strengthening legal 
responsibility. In the concluding remarks of Section V, recent trends 
in regulatory policy was considered.

Key-Words : China's Anti-monopoly Law, platform economy, monopoly regu-

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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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중국은 디지털 혁신 장려와 정부의 관용적인 방임 정책에 힘입어 2010

년 이후 디지털 플랫폼경제가 급성장해, 2010년대 후반이 되면 미국 다음

가는 디지털 플랫폼 강국이 되었다. 2020년 중국의 디지털경제 규모는 총 

39.2조 위안으로 GDP의 38.6%를 차지하였다. 또 디지털 플랫폼기업은 시

가총액 10대 기업 중 1, 2위를 포함해 4개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여 대형 

국유기업을 능가하게 되었다. 플랫폼경제의 성장은 중국 전체 경제의 성장

과 소비자 편익, 취업 증대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런데 2020년 말부터 갑자

기 중국 당국은 플랫폼경제에 대한 규제 강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

여, 2021년 내내 플랫폼기업에 대한 반독점 폭풍이 몰아쳤다.

이 속에서 2008년 8월 이후 십 수 년간 시행되어 온 〈반독점법〉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 2022년 6월에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중국에서 〈반독점법〉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핵심 법안으로, 경제헌법이

라 지칭되고 있다. 이번 〈반독점법〉 개정의 핵심은 그간 급속히 성장하여 

중국경제에서 중요한 비중과 역할을 차지하게 된 디지털 플랫폼경제에 대

한 여러 규율 조항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반독점법〉 개정을 전후하여 중국에서는 다수의 기관 ․ 학자가 논문과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주요 신문과 잡지에서도 대량의 특집 ․ 분석 기사를 

게재하였다. 한국에서도 중국의 〈반독점법〉과 플랫폼경제의 중요성에 주

목하여 여러 편의 관련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중 박제현(2022, 2023), 김준

호(2023), 원중재 ․허욱 외(2022)의 연구는 개정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는 달리 특별히 플랫폼경제에 

대한 독점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또 플랫폼경제의 독점 행위 

규제를 분석한 논문들도 개정된 〈반독점법〉 대신에 그 이전(2021년 2월)에 

공표된 〈플랫폼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거나(박제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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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연 ․ 양진곤 외. 2022), 반독점 당국의 행정처벌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김향란 ․노효비 외. 2022).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특별히 플랫폼경제의 독점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려 한다. 이를 위해 II절에서

는 먼저 2020년 말 플랫폼경제에 대해 반독점 강화 정책이 취해진 배경과 

3가지 방면의 정책 조치를 고찰한다. 이어 III절에서는 〈반독점법〉 개정의 

경과와 체제를 정리한다. IV절에서는 개정 〈반독점법〉의 법 조항 분석을 

통해 플랫폼경제에 대한 반독점 규제의 내용을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상세

히 고찰한다. V절에서는 플랫폼경제 규제 정책의 최근 변화 추세와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근래 한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논의

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유영국. 2023).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플랫폼

경제와 〈반독점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관련 

입법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플랫폼경제에 대한 반독점 강화의 배경과 

주요 조치

1. 반독점 강화의 배경

1) 플랫폼경제의 급속한 성장

중국의 플랫폼경제는 2003년 무렵 처음 출현하여 2008-2015년에 폭발적

으로 성장하였다. 그후 2015-2019년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단계를 거쳐 

2020년이 되면 이미 거대한 규모가 되었다. 그간 중국정부는 줄곧 혁신을 

장려하고 관용적인 방임 정책을 취하여 플랫폼경제의 자유로운 성장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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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益平 ․ 邓峰 外. 2022).

국가지식재산권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디지털경제 규모는 총 

39.2조 위안으로 GDP의 38.6%를 차지하고 있다(林伊人. 2021). 정보통신연

구원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시장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플랫폼기업은 총 80개인데, 이중 미국과 중국이 각각 35개와 36개를 차지

하고 있다. 미국 디지털 플랫폼의 총가치는 8.9조 달러로 전세계의 71.5%, 

중국 디지털 플랫폼의 총가치는 3.1조 달러로 전세계의 24.8%를 차지한다

(余晓晖. 2021). 중국은 미국 다음가는 디지털 플랫폼 대국으로 성장한 것

이다. 2020년에 인터넷 플랫폼기업은 중국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1, 2위를 포함해 4개를 차지하게 되었다(国兴智库. 2022). 이제 텅신(腾讯)

과 알리바바(阿里巴巴) 같은 거대 민영 플랫폼기업은 금융 분야의 대표기

업인 공상은행, 에너지 분야의 대표기업인 中国石化, 통신 분야의 대표기

업인 中国电信 등 전통적인 거대 국유기업의 가치를 능가하게 되었다. 

플랫폼경제의 급성장은 중국 전체 경제의 성장을 추동하고 소비자 편익

과 취업 증대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영역에서는 갈수록 자본 

우위가 거대 플랫폼기업에 집중되는 추세가 뚜렷해졌다. 전자상거래, 차량 

호출부터 외식 배달, 객실 예약에 이르기까지 소수의 과두 인터넷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 결과 시장을 교란하고 경쟁을 저

애하여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폐단이 나타났다(国兴智

库. 2022).

2010년대 중반까지의 급속한 양적 성장 단계를 거쳐 이제 중국경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신발전 단계에 진입하였다. 초기의 양적 성장 단계

에서는 정부의 선택적 산업정책이 중요했지만, 질적 성장 단계가 되면서 

혁신을 촉진하는 경쟁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를 위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반독점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国兴智库.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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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각국의 플랫폼경제 반독점 강화 추세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도 플랫폼경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10월과 12월 사법부와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0년 10월

에는 미국하원 사법위원회 반독점소조가 〈디지털시장경쟁 조사보고〉를 발

표하였고, 2021년 6월에는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미국 혁신과 선택 온라인

법〉 등 6개의 반독점 강화 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蒋琳. 2022).

EU도 2019년 이후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MS 등 미국의 거대 인터넷 

플랫폼기업들에 대해 반독점 조사 및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0년 12월에는 

EU위원회가 디지털경제를 규율하는 〈디지털서비스법〉, 〈디지털시장법〉 

초안을 공표하였고, 2021년 초에는 독일 연방카르텔국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강화 방침을 선포하였다(陈宏⺠. 2022).

3) 플랫폼경제의 무질서한 확장과 문제점의 부각 

2020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동네 공동구매(社区团购) 플랫폼이 급성

장하고, 이 분야에 빅테크기업들이 대거 진입하였다. 이 속에서 대자본을 

배경으로 한 악성 덤핑 경쟁과 동네 상권의 초토화 등 비판 여론이 일어났

다(国兴智库. 2022).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막대한 자본과 데이터를 

장악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기업들은 배추 몇 단과 과일 몇 근의 트래픽에 

신경을 쓰기보다, 좀 더 중요한 과학기술 혁신에 힘쓰라”고 비판했다(人⺠

日报评论员. 2020).

2020년 10월 24일 상하이 금융포럼에서 알리바바의 마윈(⻢云) 회장은 

중국의 금융시스템을 ‘담보를 기반으로 한 전당포식 경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마윈의 이 발언은 중국 당국의 심기를 크게 건드린 것으로 

해석된다. 거대해진 민영기업이 중국공산당과 지도부에 도전하는 것으로 

비쳐졌던 것이다.1) 11월 2일 금융감독 당국은 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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蚁集团)의 경영진과 예약 면담을 실시하고, 11월 3일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370억 달러의 사상최대 증시 상장(IPO)이 예정되어 있던 앤트그룹의 상장 

유예를 발표하였다(Reuters Staff. 2020; BBC. 2020.11.03). 

중국 지도부의 입장에서 볼 때, 대형 국유기업들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

한 민영 플랫폼기업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금융 분야를 포함한 경제

의 각 영역에 무질서하게 확장해 들어가는 것은 위험해 보였다. 특히 거대 

플랫폼기업들은 국내 사용자의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미디어를 통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며, 미국증시 상장을 통해 해외로의 진출도 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적절한 통제를 가하지 않는다면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인식했다. 또 2017년 19차 당대회에

서 제기되고, 2021년부터는 장기 국가 전략으로 격상된 ‘공동부유’ 정책도 

독점적 플랫폼경제에 대한 규제 강화의 분위기를 상승시켰다. 반독점을 

강화하여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타났다(周⼦勋. 2021; 

张全林. 2021, ⻢亮. 2021; 李⼩明 ․ 朱超然. 2021).2)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세계발전연구소 부소장인 딩이판(丁一凡)이 말한 

바와 같이, “자본은 영리를 추구하되, 샤오캉(⼩康)사회 건설과 공동부유 

실현이라는 국가 목표와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

의 중국에서 자본은 국가 권력과 맞먹으려 하거나 도전해서는 절대 안 된

 1) 마윈의 발언은 즉각 여러 관방 인사의 비판을 받았다. 마윈의 발언 다음 날 전국인

민정치협회 경제위원회 주임 샹푸린(尚福林)은 “인터넷 대출과 가상화폐 거래 등

은 핀테크라는 옷을 입은 금융 문제일 뿐”이라며 정부가 깊숙히 관여해서 단속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인민은행 전 행장 저우샤오촨(周⼩川)도 “핀테크 

기업의 소액 대출로 젊은이들이 빚을 내어 과소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孙⻜. 2020).

 2) 한편 공동부유 실현 방안의 하나로 3차분배가 강조되는 가운데, 2021년 대표적 플

랫폼기업인 텅신과 알리바바는 각각 1,000억 위안씩을, 펀둬둬(拼多多)는 100억 위

안의 공공부유 기금 출연을 공표하였다(刘钦文.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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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王新. 2021; 刘惠. 2021) 것이 지도부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20년 12월의 중앙정치국회의와 중앙경제업무회

의는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2021년의 중점 경제업

무의 하나로 결정하였다. 그 후 2020년 말부터 2021년 전년에 걸쳐 대대적

인 플랫폼경제 반독점의 폭풍이 몰아쳤다.

2. 반독점 강화의 주요 조치

1) 반독점 기구의 승격 개편

먼저, 반독점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반독점국이 副部級(차관급) 국가국

으로 승격되어 설립되었다. 중국의 반독점 규제는 2004년 상무부 조법사

(條法司) 내에 반독점조사판공실이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는 

사국(司局)의 부속기구로 급이 매우 낮았다. 2008년 8월 〈반독점법〉이 시

행되면서, 법에 따라 국무원 반독점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반독점법〉 집행

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상총국 3개 부처가 각각 부속기구를 설

치해 분담하였다. 그러나 3개 반독점 집법 기구 간의 권력 분산과 중복 

집법 등으로 효율성과 권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후 2018년 당과 국가기구 개편 시에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상총

국에 분산되어 있던 반독점 집법 기능이 신설된 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통

합되었다. 반독점 규제는 시장감관총국의 산하기관인 반독점국이 담당하

였는데, 여전히 사국급 기구로 급이 낮았다.

2021년 11월이 되면 반독점 규제 강화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서 국가

국으로 격상된 국가반독점국이 정식 설립된 것이다. 초대 반독점국장에는 

국가시장감관총국 부국장 겸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비서장인 간린(⽢霖)이 

임명되었다. 이와 함께 인원 편제의 대폭적인 증원계획도 발표되었다. 국

가반독점국 산하에는 경쟁정책협조사, 반독점집법一司, 반독점집법二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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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설치되어 각기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왕센린(王先林, 상하이교통대

학 경쟁법 및 정책연구센터 주임)과 장첸잉(张晨颖, 칭화대학 법학원 경쟁

법연구센터 주임) 등 전문가들은 국가반독점국의 정식 설립으로 반독점 

집행의 독립성과 권위성,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浩亮. 2021; 樊瑞. 2021). 

2) 〈반독점법〉 개정과 부속 규정의 제정

플랫폼경제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반독점법〉이 개

정되고, 부속 규정이 개정 혹은 제정되었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2007년 

8월에 처음 제정되어 2008년 8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 〈반독점법〉이 14

년 만에 처음 개정되고, 그 속에 디지털 플랫폼 반독점 관련 조항들이 새로 

들어갔다. 개정 〈반독점법〉은 2020년 1월에 수정초안(공개 의견수렴고)이 

발표되고, 2021년 10월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서 1차 심의를 거쳤다. 2022년 

6월 21-24일 2차 심의와 표결을 통과한 후,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

어갔다. 그런데 2020년 1월의 의견수렴용 수정초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던 

디지털 플랫폼 관련 조항들이 반독점 폭풍이 몰아치던 2021년 10월의 1심 

수정초안과 2022년 6월의 확정 개정안에는 다수 추가되었다(李玲 ․ ⻩莉玲 

外a. 2022).

〈반독점법〉의 각종 부속 규정과 가이드라인도 속속 개정되거나 제정 공

표되었다. 2020년 11월에는 〈국무원 반독점위원회의 플랫폼경제 영역의 반

독점 가이드라인(의견수렴용 초안)〉(이하 〈플랫폼경제 반독점 가이드라

인〉으로 약칭)이 발표되고, 2021년 2월 7일에 확정 공표되었다. 이로써 플

랫폼경제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반독점법〉 수정안 통과 3일 후인 2022년 6월 27일에는 시장감관총국이 

5개의 부속 규정과 1개의 행정 법규를 발표하였다. 의견 수렴을 거쳐 2023

년 3월 24일 시장감관총국은 〈독점협의 금지 규정〉, 〈시장지배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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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규정〉, 〈경영자집중 심사 규정〉, 〈행정권력을 남용한 경쟁의 배제와 

제한 행위 금지 규정〉, 〈국무원의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관한 규정〉 등 

5개의 부속 규정을 확정 발표하고, 4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鲁元珍. 

2023). 이로써 플랫폼경제의 반독점 규제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제도적 틀

이 갖추어졌다. 

3) 2021년의 반독점 폭풍 

2020년 말부터 2021년 말까지 1년여 동안 플랫폼경제에 대한 대대적인 

반독점 폭풍이 몰아쳤다. 2021년은 ‘대대적인 반독점의 해’(반독점 ⼤年)로 

일컬어졌다(宾红霞. 2021).

우선 2020년 12월 14일 알리바바 등 3개 인터넷기업이 경영자집중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 없이 경영자집중을 실시하여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 최고 벌금액인 50만 위안씩의 행정처벌을 받았다. 이는 중국

정부의 플랫폼경제에 대한 반독점 집법 강화의 개시로 해석된다. 경영자집

중 미신고 실시 행정처벌은 2021년 들어와서 더욱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6차에 걸쳐 총 110건의 경영자집중 미신고 

실시를 사유로 한 각 50만 위안씩의 벌금 행정처벌이 내려졌다. 행정처벌

을 받은 기업들에는 알리바바, 텅신, 바이두, 징둥, 쑤닝, 디디, 바이트댄스, 

신랑 등 중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기업들이 모두 망라되었다(舒怡尔
․ 卫瑶. 2022).

2020년 12월 24일에는 알리바바에 대해 시장지배지위 남용이라는 반독

점 위법 입안 조사가 개시되었다. 3개월여 후인 2021년 4월 10일에는 플랫

폼 입주 사업자들에게 시장지배지위를 남용하여 ‘양자택일’을 강요함으로

써 〈반독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알리바바에 벌금 182.28억 위안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이는 2019년 알리바바 판매수입의 4%에 해당하는 거

액으로, 중국 반독점 역사상 최고의 벌금액이다(BBC.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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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에는 국가시장감관총국과 중앙망신판(中央网信办), 세무총국

이 합동으로 34개의 인터넷 플랫폼기업 대표를 소집하여 알리바바 안건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1개월의 자체검사를 거쳐 유사한 위법행위를 철저

히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2021년 10월 8일에는 외식배달 플랫폼기업인 메이퇀에 대해 입주 사업

자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여 〈반독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34.42

억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2020년 판매수입의 3%), 12.89억 위안의 독점

계약 보증금 환급 명령을 내렸다(舒怡尔 ․ 卫瑶. 2022).

2021년 7월 10일에는 중국 최대의 게임생방송 플랫폼기업인 후야(虎牙)

와 도우위(⽃魚)의 합병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반독점법〉 28조와 〈경영

자집중 심사 잠정규정〉 35조 규정에 근거). 2021년 9월 9일에 공업정보화부

는 ‘웹사이트 연결 차단 문제 행정지도회’를 개최하고 인터넷기업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에 인터넷 연결 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李玲
․ ⻩莉玲 外b. 2022).

총괄하면, 2020년에 비해 2021년에는 반독점 집법 건수가 109건에서 175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반독점법〉 위반 기업들에 대한 벌금 부과액

은 4.5억 위안에서 235.9억 위안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그 대부분인 217.4억 

위안이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慧诗. 2022; 焦海涛. 

2023).

Ⅲ. 〈반독점법〉 개정의 경과와 체제

1. 〈반독점법〉 개정의 경과

〈반독점법〉 개정에 대한 토론은 일찍이 2018년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



▪ 중국 개정 〈반독점법〉의 플랫폼경제 독점 규제에 대한 연구❙ 서석흥

167

원회, 국가공상총국 등 3개의 〈반독점법〉 집법 기구가 국가시장감관총국으

로 통합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위 3개 기관은 개별적 혹은 공동으로 

법 개정 위탁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수차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9월 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입법계획을 발표하고 〈반독점법〉 

개정을 제2류 입법항목에 포함시켰다. 2019년이 되면 〈반독점법〉 집행 업

무를 담당하는 국가시장감관총국이 주관하여 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2020년 1월 수정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에 국무원에 

보고하였다(李玲 ․ ⻩莉玲 外a. 2022).

2021년 10월 19일 13기 전인대 31차 상무위 회의에 〈반독점법〉 수정 초

안을 제청하여 1차 심의를 하였다. 2022년 6월 21-24일 31차 상무위 회의에

서 〈반독점법〉 수정안을 2차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입법법〉의 규정에 따

르면,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통상 3차의 심의를 거친 후 

표결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 〈반독점법〉 수정안은 

2차 심의만 마친 후 통과되었다. 〈반독점법〉 수정 초안이 이미 비교적 잘 

작성되어 각 측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李玲 ․ ⻩莉

玲 外a. 2022).

이번 〈반독점법〉의 개정의 목적은 ①일부 규정이 너무 원칙적이어서 구

체화할 필요성, ②일부 독점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해 강화할 

필요성, ③새로 발흥한 디지털경제에 대응할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李玲
․ ⻩莉玲 外a. 2022). 특히 〈반독점법〉의 개정 과정에서 ①기존 〈반독점법〉

의 14년간 집행 경험을 총괄하고, ②국제적 이론 발전과 경험을 참고하고, 

③국내의 시장 변화 상황(특히 디지털 플랫폼경제의 급성장)을 결합하여 

반독점 규칙과 제도를 일층 완비한 것이라고 발표되었다(汉坤律师事务所 

公司合规部.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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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반독점법〉의 체제

개정된 신 〈반독점법〉은 8개 장으로 구성된 기존 〈반독점법〉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독점협의, 제3장 시장지배지위의 

남용, 제4장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제5장 행정권력을 남용한 경쟁의 배제

와 제한, 제6장 독점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제7장 법률책임, 제8장 부칙 

등이다.

개정 〈반독점법〉은 기존의 8개 장 57개 조에서 8개 장 70개 조로, 13개 

조문이 증가하고, 21개 조문이 수정되었다. 즉 신 〈반독점법〉은 총 70개 

조문 중 36개 조문은 구 〈반독점법〉에서 수정 없이 그대로 가져왔고, 21개 

조문은 수정해 가져왔으며, 13개 조문은 신설해 추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절반 정도의 조문이 수정되거나 신설된 것이다. 하지만 총 8개 장이라는 

체제와 각 장의 제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반독점

법〉의 개정은 ‘대폭 개정’이나 ‘소폭 개정’이 아니고, ‘중폭 수준의 개정’이

라고 평가할 수 있다.

새로 추가된 조문 수는 ‘총칙’과 ‘법률책임’ 두 장이 각각 3개 조로 최다

이다. 수정된 조문 수는 ‘법률책임’ 장이 8개 조로 최다이고, ‘총칙’ 부문이 

5개 조로 2위, ‘시장지배지위 남용’ 장이 1개 조로 최소이다. 각 장의 신설

․ 수정 조문 수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과정의 특징

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반독점법〉 집행 과정에서 독점행위의 

법률책임은 처벌의 강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던 영역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법률책임’ 장에서 신설과 수정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姜旭. 

2022; 陈永伟a.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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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개정 〈반독점법〉의 플랫폼경제 독점 규제의 내용

1. 총칙 부분

우선 제9조를 신설하여 “경영자3)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자본 우위 

및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하여 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독점행위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독점행위에는 본법 2장

의 독점협의, 3장의 시장지배지위 남용, 4장의 경영자집중(기업결합) 모두

가 해당된다. 따라서 이 제9조는 ‘플랫폼 반독점 특별 조항’으로 부를 수 

있다.

사실 이 9조는 2020년 1월에 처음 발표된 수정초안(의견수렴용 송심고)

에는 들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2020년 12월의 중앙정치국회의와 중앙경제

업무회의에서 ‘반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억제’ 방침이 결정되고, 

2021년 들어 플랫폼경제에 대한 대대적인 반독점 폭풍이 몰아쳤다. 이러한 

정책 기조 변화 속에서 2021년 10월의 전인대 상무위에 제출된 1심고에는 

이 조항의 내용이 새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1심고에서도 독립된 조문이 

아니라 10조 2항에서 “경영자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자본 우위 및 

플랫폼 규칙 등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기술하

였다. 신 〈반독점법〉이 통과된 2022년 6월의 2심고에 와서야 위와 같이 

명확하게 서술된 표현으로 바뀌었다.4)

이 조항을 추가한 것은 한편에서는 입법자가 플랫폼 영역의 독점 행위

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다른 한 편에서는 플랫폼 

 3) 본법에서 말하는 경영자란 상품의 생산, 경영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
인과 비법인조직을 가리킨다.(〈반독점법〉 15조 1항) 즉, 사업자와 같은 의미이다.

 4) 〈반독점법〉(수정초안 공개의견수렴고, 2020.01.02) 제9조, 〈반독점법〉(수정초안 1심
고, 2021.10.23) 제10조, 〈반독점법〉(최종 개정안, 2022.06.24.) 제 9조 상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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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의 특수성을 강조한 것이다. 전통적 독점과는 달리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기술과 자본의 기초 위에 서 있고, 독점 

행위의 실시는 일반적으로 알고리즘과 플랫폼 규칙 등의 수단을 통해 이루

어진다. 따라서 구 〈반독점법〉의 틀을 가지고서는 플랫폼기업의 독점 행위

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하였다. 이 9조 조항의 신설을 통해 플랫폼경제의 

반독점 규제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를 제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독점협의 부분

독점협의 부분에서 플랫폼 반독점과 관련된 수정 조항은 신설된 제19조

이다. “경영자는 기타 경영자를 조직하여 독점협의를 달성하거나, 기타 경

영자가 독점협의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

하였다. 

이 조항은 특별히 플랫폼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른바 ‘축

폭(軸輻) 담합’(hub-and-spoke collusion)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실

제로 이 조항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주로 플랫폼기업의 경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플랫폼은 운영 과정에서 다수의 플랫폼 내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플랫폼 규칙과 알고리즘은 플랫폼 내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

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플랫폼은 매우 용이하게 플랫폼 내 사업자들이 모

종의 협동행위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2021년 2월에 공표된 〈플랫폼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 제8

조는 축폭협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경쟁관계에 있는 플랫폼 내 

사업자가 플랫폼 경영자와 맺은 수직적 관계에 힘입어, 혹은 플랫폼 경영

자의 조직 ․협조로 수평적 독점협의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을 축폭협의라 

규정하였다. 이때 플랫폼 경영자는 바퀴의 축(hub) 역할을 하고, 플랫폼 

내 사업자는 폭(spoke, 바큇살)이 된다. 또 “해당 협의가 〈반독점법〉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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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 여부를 분석할 때, 경쟁관계에 있는 플랫폼 내 사업자 사이에 기술

수단, 플랫폼 규칙, 데이터와 알고리즘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독점협의를 

달성 ․ 실시하고, 관련 시장경쟁을 배제 ․ 제한하는가 여부를 고려할 수 있

다”고 규정하였다(刘成 ․ 李雨濛 外. 2022). 〈반독점법〉의 부속 규정인 〈독

점협의 금지 규정〉(2023.3)에서는 독점협의의 ‘조직’과 ‘실질적 도움’에 해

당되는 정황은 무엇인가를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时建中. 2022).

축폭협의 처벌의 대표적 사례로는 2016년 EU법원이 심리한 온라인 여

행 예약 플랫폼인 E-Turas안이 있다. 2009년 8월 E-Turas는 플랫폼 내 각 

여행사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여행상품 할인율 상한을 3%로 제한하였다. 

또 개별 여행사가 자체적으로 5%의 할인을 해 주더라도 알고리즘을 이용

해 자동으로 할인율이 3%로 조정되도록 만들었다. 이 전자우편을 받은 어

떤 여행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따라서 EU법

원은 모든 소속 여행사가 묵시적으로 할인율 답합을 한 것이고, E-Turas는 

이 답합의 달성을 조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반독점법 위반으로 처벌하였다

(陈永伟b, 2022).

3. 시장지배지위 남용 부분

개정 〈반독점법〉 제22조는 우선 1항에서 시장재배지위를 가진 경영자는 

다음의 7가지 시장지배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품의 부당한 고가 판매와 저가 구매, 정당한 이유 없는 원가 이하 상품 

판매, 거래 상대인과의 거래 거절, 거래 상대인이 자신 혹은 지정한 사업자

와만 거래하도록 제한, 끼워팔기 혹은 불합리한 거래조건 부가, 동일 조건

의 거래상대인에게 가격 등 거래 조건 차별대우, 국무원 반독점기구가 인

정한 기타 시장지배지위 남용 행위 등이다.

이어서 2항에서는 특별히 플랫폼기업을 겨냥하여 “시장지배지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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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경영자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및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하여 1항에

서 규정한 시장지배지위 남용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앞서 본 

총칙 제9조 규정에서 이미 〈반독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든 독점행위

(독점협의, 시장지배지위 남용, 경영자집중)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시장지배지위 남용 부분에서만 중복하여 플랫폼경제 관련 금지 조항을 

넣은 것이다. 이는 플랫폼경제의 다양한 독점행위 가능 영역 중에서도 특

히 시장지배지위 남용 영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독점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남용행위 중 중요한 것으로는 양자택일 강제, 빅데이터 단골 바

가지(⼤数据杀熟), 플랫폼 봉쇄, 자기우대 등이 있다.

1) 양자택일 

이는 플랫폼 경영자가 자기 플랫폼에 입주한 사업자에게 다른 플랫폼에

는 입주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22조 1항에

서 규정한 거래 제한 금지에 해당한다. 신 〈반독점법〉이 발효되기 전인 

2021년 4월과 10월에 알리바바와 메이퇀은 이미 구 〈반독점법〉과 〈플랫폼

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2021.2)에 근거하여, ‘양자택일’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182.3억 위안과 43.4억 위안씩 거액의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반독점법〉 이외에 〈반부정당경쟁법〉, 〈네트워크 부정당 경쟁행위 금지

규정〉(의견수렴고), 〈전자상거래법〉, 〈네트워크거래 감독관리방법〉 등도 

모두 ‘양자택일’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刘成 ․ 李雨濛 外. 

2022).

〈플랫폼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2021.2)에 따르면, 계약을 통한 양자택

일 외에도 플랫폼 경영자가 다음의 방식을 통해 양자택일을 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된다. 즉 입점업체에 대한 점포 폐쇄, 검색권한 강등, 트래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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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 장애, 보증금 납입 등의 징벌성 조치와 보조금 지급, 수수료 할인, 

우대 조치, 트래픽 지원 등의 인센티브성 조치에 의한 양자택일도 금지된

다. 또 완전한 양자택일만이 아니라 최소한 80% 이상의 상품 판매, 혹은 

신상품 출시와 판촉활동은 반드시 자사 플랫폼에서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

도 금지된다(赵文君. 2021).

2) 플랫폼 봉쇄

플랫폼 봉쇄란 플랫폼 사이에 경쟁 웹사이트 연결 차단, API 인터페이스 

미개방, 미니프로그램 미개방, QR코드 공동사용 불허 등을 통해 사용자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차

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플랫폼 봉쇄 행위는 플랫폼기업이 자신의 트래픽, 

데이터에 대해 가하는 일종의 통제 행위인데, 〈반독점법〉의 각도에서는 

거래 거절이라는 시장지배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陈永

伟b, 2022).

이와 관련해 〈플랫폼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2021.2)은 거래 거절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할 때, “플랫폼 규칙, 알고리즘, 기술, 트래팩 

분배 등의 방면에 불합리한 제한과 장애를 설치하여 거래상대인이 거래하

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지”, 혹은 “플랫폼경제 영역에 필수 설비를 장악하

고 있는 경영자가 거래상대인의 합리적 조건에서의 거래를 거절하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刘成 ․ 李雨濛 外. 2022).

2021년 9월 공업 ․ 정보화부는 행정지도회를 열어, 인터넷 플랫폼기업들 

사이에 웹사이트 연결 차단을 해서는 안 되고, 정해진 기한 내에 플랫폼들 

사이의 상호 연통(互联互通)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였다.

3) 빅데이터 단골바가지(⼤数据杀熟) 

‘빅데이터 단골바가지’란 플랫폼 경영자가 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집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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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개별 소비자의 소비 선호를 파악하고, 충성도가 높은 단골 고객의 

경로의존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 동일 상품과 서비스를 신규 고객에

게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단골 고객에게 바가지

를 씌우는 행위이다. 이는 〈반독점법〉의 각도에서 볼 때 차별대우라는 시

장지배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된다(刘成 ․ 李雨濛 外. 2022).

이 빅데이터 단골바가지는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행위이다. 2022년 3월에 발표된 베이징소비자협회의 

조사 결과 86.9%의 응답자가 빅데이터 단골바가지를 당한 경험이 있고(주

로 인터넷 쇼핑, 온라인 여행 예약, 인터넷 외식 배달 등의 영역에서), 대다

수가 당국의 강력한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北京市消费

者协会. 2022).

〈반독점법〉만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의 각도에서 〈인터넷 정보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방법〉과 〈인터넷 플랫폼 주체 책임 가이드라인〉,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의견수렴고)에서도 모두 플랫폼기업은 빅데이터 

단골바가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021년 4월 8일 

광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은 빅데이터 단골바가지 문제로 관련 플랫폼기업

들을 소집해 행정지도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단골바가지 행위가 실시간

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그 판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

지 중국에서 빅데이터 단골바가지 행위로 〈반독점법〉 위반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다(刘成 ․ 李雨濛 外. 2022).

4) 자사우대

〈시장지배지위 남용행위 금지 규정〉(의견수렴고, 2022.6)은 특별히 자사

우대 조항을 넣어 자사우대를 시장지배지위 남용 행위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시장지배지위를 가진 플랫폼 경영자가 데이터와 알고리

즘, 기술 및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하여, 플랫폼 내 사업자와 경쟁시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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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이유 없이 자신에 대해 다음 우대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①자사 

상품을 우선적으로 전시하거나 순위를 배열하는 것, ②플랫폼 내 사업자의 

비공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상품을 개발하거나 자신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것.”

동시에 자사우대가 허용되는 정당한 경우도 제시하였다. ①공평, 합리, 

무차별적인 플랫폼 규칙에 기초해 실시하는 전시와 순위 배열, ②정당한 

업계 관례와 거래 습관에 부합하는 것, ③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이유가 있을 때 등이다(⾦杜反垄断团队. 2023).

그런데 위 의견수렴고에서 제시된 자사우대 행위 금지 조항은 2023년 

3월에 발표된 최종 〈시장지배지위 남용행위 금지 규정〉에서는 삭제되었다. 

자사우대 행위의 시장경쟁 제한 효과와 일정 정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국이나 EU 등에서는 

자사우대 행위가 매우 중요한 부당경쟁 행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중

국에서도 자사우대 행위는 중요한 반독점 규제 대상으로 될 것임에는 변함

없다(詹昊 ․ 宋迎 外. 2023).

대표적 사례를 보면, 2017년 6월 EU위원회는 검색엔진 플랫폼인 구글이 

자사 쇼핑 가격비교 서비스인 구글 쇼핑을 불법적으로 우대했다고 24.2억 

유로의 거액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즉 검색엔진 시장에서 절대적 지배 역량

을 가진 구글이 이를 이용해 자사 서비스인 구글 쇼핑을 경쟁 가격비교 서비

스보다 우선적인 위치에 배치한 것은 시장경쟁을 심각하게 배제 ․ 제한하기 

때문에 시장지배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刘成 ․ 李雨濛 外. 2022).

4. 경영자집중(기업결합) 부분

1) 싹자르기 M&A(혹은 살해식 M&A)

〈반독점법〉 제26조는 1항에서 “경영자집중이 국무원이 규정한 신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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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달하면 경영자는 국무원 반독점 집법기구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집중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2항에서는 “경영자

집중이 국무원의 신고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경영자집중이 경쟁을 

배제 ․ 제한하는 효과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국무원 반독점 집법기구는 경영자에게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경영자가 

전항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무원 반독점 집법기구는 법에 따

라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통상 ‘싹자르기 M&A’(掐尖式并购) 혹은 ‘살해식 M&A’(扼杀

式并购)로 칭해지는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싹자르

기 M&A’는 대형 플랫폼기업이 자신과 잠재적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 기업을 초기에 인수합병하여 경쟁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인수합병 대상이 되는 초창기업은 통상 매우 높은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기업 가치도 비교적 높다. 하지만, 창업 초기에는 성숙된 비즈

니스 모델이 결여되어 영업액이나 이윤액이 매우 낮은 것이 보통이다. 따

라서 영업액과 이윤액을 기준으로 한 국무원의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싹자르기 M&A는 경쟁을 해치고 기존 기업

의 시장독점을 강화하여 혁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된다

(秦勇 ․ 宋丽玉. 2022). 따라서 〈반독점법〉의 26조 2항 규정은 이러한 상황

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플랫폼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2021.2)은 “반독점 집법기

구는 집중에 참여하는 한 쪽 경영자가 초창기업 혹은 신흥기업이고, 집중

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서비스를 무료나 저가로 제공하여 영업액이 매우 

적고, 관련 시장의 집중도가 매우 높고, 경쟁 참여자의 수가 비교적 적은 

경우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때 경영자집중이 신고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경쟁을 배제 ․ 제한하는 효과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刘成 ․ 李雨濛 外.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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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반독점법〉 부속 규정의 하나인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관

한 규정〉(의견수렴고)(2022.6.27.)〉은 신고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즉 신

고 기준인 전세계 영업액, 중국 내 합계 영업액, 일방의 중국내 영업액을 

원래의 100억, 20억, 4억 위안으로부터 각각 120억, 40억, 8억 위안으로 상

향 조정하였다. 단, 영업액이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조건

을 동시에 충족하면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에는 집중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①집중에 참여한 한쪽 경영자의 전년도 국

내 영업액이 1,000억 위안 이상이고, ②다른 쪽 경영자의 시장가치(혹은 

평가치)가 8억 위안 이상이며 전년도 영업액이 전세계 영업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가 그것이다(吕斌. 2022). 이 규정은 인수기업이 대형 플랫폼

기업이고, 인수 대상이 되는 목표기업의 영업액이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시장가치가 높은 경우의 M&A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2) 경영자집중의 분류 ․ 분급 심사제도

〈반독점법〉 제37조는 다음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국무원 반독점 집법

기구는 경영자집중 분류 ․ 분급 심사제도를 건전화하고, 법에 따라 국계민

생(國計⺠⽣) 등에 관련된 중요 영역의 경영자집중 심사를 강화하여 심사

의 질과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022년에 최종 통과된 〈반독점법〉 본문에는 분류 ․ 분급 심사의 상세한 

기준이나 국계민생에 관련된 중요 영역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그

러나 2021년 11월의 〈반독점법〉 1심고에는 “국무원 반독점 집법기구는 법

에 따라 민생, 금융, 과학기술, 미디어 등 영역의 경영자집중 심사를 강화해

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1심고 37조) 이들 네 영역은 모두 인터넷 플랫

폼경제가 매우 활성화된 영역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플랫폼경제 

영역은 경영자집중 심사 강화의 주요 대상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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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책임의 강화

개정 〈반독점법〉은 다음 몇 가지 방면에서 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도를 

크게 강화하였다.

첫째, 〈반독점법〉 위반 시의 벌금 상한을 대폭 제고하였다. 특히 경영자

집중 미신고의 기존 벌금액은 상한이 50만 위안으로 너무 낮았다. 매출액

이 천억 위안이 넘는 대형 플랫폼기업에게 50만 위안은 전혀 위협이 되지 

못했다. 이를 ‘300만 위안 혹은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58조) 이에 위법 비용이 크게 높아져 〈반독점법〉의 위협

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둘째, 독점협의 달성을 조직하거나 실질적 도움을 준 경우(즉 축폭협의

에서 축(hub)의 역할을 한 경우)에도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다.(56조 2항) 이는 거대 플랫폼기업의 경우 막대한 금액

으로 위협력이 크게 높아졌다.

셋째, 법인뿐만 아니라 독점혐의의 달성, 조직 혹은 도움을 제공한 개인

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경영자의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와 

직접 책임인원의 경우 독점협의 달성에 대하여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56조 1항)

넷째, 본법을 위반하여 범죄가 구성되는 경우 민사만이 아니라 형사책임

까지 추궁하도록 하였다.(67조)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신 ․ 구 〈반독점법〉의 법률책임 강화 대비표

대상 행 위 구 〈반독점법〉 개정〈반독점법〉 변 화

對 기업 
독점협의 달성 

및 실시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 벌금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 벌금,

전년도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 

없는 경우의 

벌금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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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행 위 구 〈반독점법〉 개정〈반독점법〉 변 화

없는 경우 500만 

위안 이하 벌금

독점협의 

달성했지만 

아직 미실시

50만 위안 이하 

벌금

300만 위안 이하 

벌금
6배 제고

시장지배지위 

남용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 벌금

전년도 매출액의 1% 
이상 10% 이하 벌금

변동 없음

신고대상 

경영자집중 

미신고, 경쟁 

배제 ․ 제한 

효과 있거나 

가능
50만 위안 이하 

벌금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하 벌금 매출액이 클 

경우 벌금액 

막대

처벌강도 10배 

제고

신고대상 

경영자집중 

미신고, 경쟁 

배제 ․ 제한 

효과 없음.

500만 위안 이하 

벌금

조사 미협조

20만 위안 이하 

벌금；상황이 

엄중하면 20만 

이상 100만위안 

이하 벌금

전년도 매출액의 1% 
이하 벌금, 전년도 

매출액이 없거나 

계산 곤란 경우에는 

500만위안 이하 벌금

처벌 강도 대폭 

제고

對 개인

독점협의 

달성시 개인 

책임

없음
100만위안 이하의 

벌금
개인책임 추가

조사 비협조

2만 위안 이하 

벌금；상황이 

엄중하면 2만 

이상 10만위안 

이하 벌금

50만위안 이하의 

벌금
5~25배 제고

對 기업

정황 특별히 엄중, 
특별히 악랄한 영향, 
특별히 엄중한 결과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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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中国法律评论 ․ 最⾼人⺠法院司法案例研究院(2022)에 실린 〈반독점법〉 신

구 대비표에서 작성.

V. 최근의 추세와 전망

디지털 플랫폼경제에 대한 규제 강화는 플랫폼기업의 활동과 투자를 위

축시켜 내수와 취업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3.0%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다수 플랫폼기업은 트래픽 

정체 국면을 맞아 고정된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었다. 대대적인 반독점 

폭풍이 불고 난 후,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 인터넷 산업에 대한 반독점 

집법 활동이 건수와 금액 면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중국 반독점 집법 연도

보고(2021, 2022)〉에 따르면, 특히 벌금액은 217.4억 위안에서 1.04억 위안

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유형 면에서도 경영자집중 위법 처분 건수가 98건

에서 28건으로 71%나 줄었고, 반 행정독점이 2건에서 6건으로 늘어나 집법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焦海涛. 2023). 이제 ‘운동식 반독점 집법’에서 법과 

규정에 기초한 ‘상시적 반독점 집법’으로 변화한 것이다(⻩慧诗. 2022).

1년여의 대대적인 반독점 규제 강화의 결과 플랫폼기업의 법규 의식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수의 대형 플랫폼기업은 〈반독점법〉 규정 

준수 점검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입점업체에 대한 ‘양자택일’ 강요는 

기본적으로 사라지고, 플랫폼 봉쇄도 해제되어 플랫폼 간의 상호 연통(互

联互通)이 실현되었다(万静. 2022).

플랫폼경제에 대한 당국의 정책 방향과 표현 방식도 변화하였다. ‘강력

대상 행 위 구 〈반독점법〉 개정〈반독점법〉 변 화

초래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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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리감독’에서 ‘상시화된 관리감독’으로 전환하고, 발전에 대한 지원과 

기대를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20년 말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

장 방지’가 강조되었다. 2021년 초에는 ‘자본의 야만적 생장 방지’란 좀 더 

자극적인 표현까지 쓰였다. 2021년 9월에는 ‘(플랫폼경제에 대한) 규범과 

발전의 동시 추진’이 말해졌으나 여전히 강조점은 규범에 두어졌다(人⺠

日报评论员. 2021). 반독점 집행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2021년 말

에는 ‘자본에 대한 붉은 신호등과 푸른 신호등의 설치’란 표현이 나타났다.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를 명확히 하여 플랫폼기업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赵文

君. 2021).

2022년에 들어서면 여러 중요 회의에서 디지털경제에 대해 ‘상시화된 

관리감독’이라는 표현이 계속 제기되었다. 또 “플랫폼경제의 특별 시정을 

완료하고 녹색 투자 사례를 집중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

혔다. 2022년 4월 29일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플랫폼경제의 건강한 발전

을 촉진하고, 플랫폼경제의 특별 시정을 완료하고, 상시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플랫폼경제의 규범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정

책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2022년 말이 되면 표현이 ‘건강한 발전 촉진’에서 ‘적극적 발전 지원’으

로 바뀌었다. 12월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를 적극 발전시

키고 상시화된 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한다”, “플랫폼기업이 발전을 선도하

고 고용을 창출하며 국제 경쟁에서 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 제기하였다(李静. 2023). 소비 촉진을 통해 성장을 떠받치고, 고용을 창

출하여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023년 3월 5일의 제14기 제1차 전인대의 〈정부업무보고〉 에서도 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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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업무의 하나로 “디지털 경제를 적극 발전시키고, 상시화된 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고, 플랫폼경제의 발전을 지원할” 것을 제출하였다(骆晓昀. 

2023). 2023년 7월 12일 리창(李强) 국무원총리는 주요 플랫폼기업이 참석

한 플랫폼기업 좌담회에서 플랫폼기업이 발전 선도, 고용 창출, 국제 경쟁

에서 큰 실력을 발휘할 희망을 재차 피력했다(祝嫣然. 2023). 

요약하자면, 중국정부의 플랫폼경제에 대한 태도는 지난 2년간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로부터 ‘특별 시정’과 ‘붉은 신호등과 푸른 신호등의 

설치’를 거쳐 이제 ‘큰 실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이제 중국의 플랫폼경제는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2020년 이전과 같이 방임적 정책 하에서의 자유로운 발전이 

아니고, 정부가 정해준 일정 범위 내에서의 제한적 발전일 것이라고 예상

된다.

투고일 : 2023.11.15.  심사완료일 : 2023.12.04.  게재확정일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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